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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
2018년 12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원주국토청, 도로구역 내 
사유지 해결을 위한 업무매뉴얼 발간

□ 원주지방국토관리청(청장 주현종)은 일반국도에 편입되어 장기간

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유지를 손쉽게 소유권 이전ㆍ보전

할 수 있는 처리기준, 절차, 방법, 사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업무

처리 매뉴얼이 1년이 넘는 준비 끝에 드디어 발간했다고 밝혔다.

ㅇ 일반국도상의 사유지가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지 않아 국유

재산관리의 혼선과 소유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, 민원 제기로

국가예산이 낭비되는 등 각 도로관리청이 최우선으로 해결하여야

할 과제였다.

ㅇ 이번 국유재산 업무처리 매뉴얼이 발간됨에 따라 그동안 처리하지

못한 일반국도상 다수의 사유지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국가로

소유권을 이전ㆍ보전할 수 있게 되어 국도상의 사유지로 인한 각종

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.

□ 강원도 관내 일반국도상의 사유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해결하기로

하고,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횡성군 관내 사유지에 대하여 소유권

이전ㆍ보전을 추진하고 있다.

ㅇ 횡성군 및 해당 국토사무소와 협조하여 횡성군 관내 일반국도상의

사유지를 색출하여, 유형별*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(고등

검찰청, 조달청)과 공조 등으로 국가로 권리보전을 추진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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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일제강점기 등재 토지, 미지급 용지, 도로구역 제외 토지 등

□ 향후 도로구역 내 소유권 미이전토지의 권리보전을 추진하면서

새로운 권리보전 사례에 대하여는 매뉴얼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

할 예정이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이순애 주무관(033-769-57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